
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-6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62조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)제2항 및 같은 법 

시행규칙 제86조의6(이륜차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)규정을 

위반한 소유자에게 유효기간 안내, 명령서 및 같은 법 제94조(과태료) 및 「자동차 

관리법」제51조(이륜자동차검사), 제84조(과태료)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,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 규정에 따라 

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감, 폐문부재 등의 

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

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

  -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감경, 부과, 독촉고지서 및 유효기간 경과안내 반

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 기간 : 2026. 5. 4. ~ 5. 31.

3. 공고 대상

  가. 감경·부과·독촉 감경고지서 : 권*숙 등 19건

  나. 경과·검사명령서 : 이*민 등 80건

4. 공고 내용

   가. 가까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, 만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 

받지 아니하는 경우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92조(벌칙)제11호 및 제94조(과태료)  

제6항 및 「자동차관리법」제51조(이륜자동차검사), 제84조(과태료)

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      

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나. 이륜자동차의 도난,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 

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

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연장(유예)할 수 있습니다. 연장 (유예) 

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으로 문의주시기 

바랍니다. 



   다.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(☏ 031-940-5919)에 

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, FAX(031-940-4799)를 

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라.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

     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 

      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   마.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(가산금 징수  

        및 체납처분 등)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

     - 최초 3%, 매1개월 경과시마다 1.2%,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(최고 75%)

   바.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압류)에 의거  

      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5조(자동차 관련  

    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 규정에 의거 자동차  

      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처 :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(☏ 031-940-5919)

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


